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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

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계속적이고 

유동적인 노사관계의 특징을 고려하고, 침해된 단결권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

여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를 통한 공법상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그
런데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인 지배·개입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

배·개입의사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그 의사를 반조합 의도나 노동조합 혐오의사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 입증책임을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이
로 인하여 노동3권 침해행위가 발생하였어도 입증에 실패하여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지배·
개입은 노동조합 또는 단결활동의 자주성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사용자의 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별도의 지배·개입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고 보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배·개입 성립요건이라고 할 

것이다. 

주제어: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제도, 지배·개입, 지배·개입의사, 운영비 원조 

 * 심사위원: 송강직, 조경배, 최홍엽

투고일: 2020. 5. 29.    심사개시: 2020. 5. 29.    게재확정: 2020. 6. 5.
**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연구” (성균관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의 일부를 재구성하여 수정·보완한 것이다. 



민주법학 제73호 (2020. 7)252

< 차 례 >

Ⅰ. 문제의 소재

Ⅱ. 지배·개입 성립요건에 관한 제 문제

Ⅲ. 지배·개입 성립요건에 관한 해석론

Ⅳ. 결론

Ⅰ. 문제의 소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

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

를 원조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것은 단결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배제·시
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계속적이고 유동적인 노사관계의 특징을 고려하고, 침해된 

단결권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조법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구

제절차와는 별개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두어 노동3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통상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을 하게 되고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심사하여 부당노동행위

로 인정되면 그에 대한 적절한 구제명령을 내리게 된다. 그런데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단결권 침해행위가 있는지 여부와 함께 

그 침해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의사, 즉 지배·개입의사가 존재하여야 인정

된다. 게다가 지배·개입의 의사가 존재하는지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배·개입의사를 부당노

동행위 성립요건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근로자 또는 노동

조합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로 단결권 등 노동

3권 침해행위가 발생하여도 지배·개입의사의 입증에 실패하면 침해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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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권을 회복할 수 없게 되어 궁극적으로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에 반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는 최근 대법원의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사건에서1) 잘 드

러난다. 원심은 노동조합이 회사 사내전산망을 이용하여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을 알리고 가입을 권유하는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하자 사용자가 노

동조합이 발송하는 메일의 수신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였는데 동 조치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개입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만, 사용

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에 개입하려는 의사로 하였다

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지지한 것이다.  
본고는 이와 같이 사용자의 단결권 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사용자의 지배·개입의사에 대한 입증에 실패하여 지배·개입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것,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을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하는 것이 과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행정구제대상으로

서 지배·개입 행위에 사용자의 의사나 의도를 그 성립요건으로 하거나 그 

입증책임을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제

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을 논증하고, 행정구제대상으로서 지배·개입 성

립요건을 새로이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주된 내용이자 목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하에서는 현행 지배·개입 성립요건에 관한 문제점

을 지적하고(Ⅱ), 지배·개입의 성립요건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하고

자 한다(Ⅲ). 

Ⅱ. 지배·개입 성립요건에 한 제 문제

지배·개입은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그 성립요건이 부당노동행

위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따라 설정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우

 1) 대법원 2020. 2. 27. 2019두59448 판결(심리불속행 기각판결). 동 판결의 원심

은 서울고법 2019. 11. 1. 2019누467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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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연혁과 취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러한 

취지와 목적에 따라 지배·개입이 해석되는지를 검토한다. 

1. 부당노동행 제도의 연 과 그 특징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미국의 부당노동행위제도를 입법화한 일

본의 부당노동행위제도를 계수한 제정 노동관계법부터 도입되었다. 미국

과 일본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분쟁을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서 

관할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노동관계의 공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사법원리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며2) 행정기관이 부당노동행위제

도를 규율함으로써 유동적·계속적 노사관계에 보다 효율적인 해결을 제도

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제정헌법에서 노

동3권을 기본권으로 선언하였고 1953년 3월 근로자의 단결권 등을 침해

한 사용자의 행위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부당노동행위제도를 채택한 노동관계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1963년에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를3) 도입한 점과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단체협

약체결거부행위를 삭제한 것 이외에는 큰 틀에서 변화는 없었다. 다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최초 제정 시에는 처벌조항을 명시하였

다가 1963년 처벌조항을 삭제하였고(단, 노동위위원회 구제명령 위반에 

한하여 처벌) 1986년 개정 시에는 처벌조항이 다시 규정되어 현재와 같

이 구제명령과 과벌주의를 병행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연혁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미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유동적이고 계속적인 노사관계의 특징을 고려하여 원

칙적으로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노사분

 2) 김미영, “미국 연방노동관계법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형성과 발전”, 강원법학 제

38권(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 270쪽.
 3) 이를 통상 ‘원상회복주의’라고 칭하기도 한다. 그런데 구제명령의 범위를 정하

는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노동위원회의 합리적 재량에 맡겨져 있

다. 또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하고, 장래의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위하여 적절한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므로 ‘원상

회복주의’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아니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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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을 해결하고자 한다는(ILO 역시 사법기관이 아닌 별도의 기관에서 처

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특징이 있다. 이는 사법심사의 경

우 신속한 해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사분쟁에 대한 탄력적인 

분쟁처리가 어렵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손해의 배상이 아닌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방향성은 당사자주의가 원칙인 사법심사보다

는 행정적 구제방법이 더 적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4)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연혁 및 특징들은 지배·개입의 성립요건을 설정

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2. 부당노동행 제도의 목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사 간의 세력균형을 이루고 근로자의 근로3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취한 적극적인 입법조치의 대표적인 예로

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근로3권을 실현하는 활동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하는 침해 내지 간섭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고 판시하였다.5) 대법원

은 “노동조합법 제39조의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

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고 하거나,6) “부당노동행위 구

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

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

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판시하였

 4) 이러한 특성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사법심사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즉,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준사법적 절차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행해

지므로 명백한 채증상의 잘못이나 이유의 불비 등의 중대한 결함이 없는 한 법

원은 노동위원회의 사실인정이나 구제명령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김민기, “노
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사법심사법리에 관한 연구—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노동법 실무연구, 재판자료 제118집(법원도서관, 2009), 
458쪽~468쪽]. 

 5) 헌재 2009. 2. 26. 2007헌바27 결정, 헌재 2018. 5. 31. 2012헌바90 결정.
 6) 대법원 1993. 12. 21. 93다114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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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설시한 바와 같이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근본적

으로 노동3권 그 자체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

용자의 특정행위를 배제하여 실질적 대등성을 통한 노동조건 등의 자기

결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건 등에 있어 근로자의 자기결정을 방해하는 일체

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용자의 방해행위를 배제·
예방하게 될 때 비로소 노사자치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이나 취지, 즉 단결권 침해행위를 배

제하고 시정하여 정상적인 노사자치질서를 회복한다는 관점에서8) 사용자

의 부당노동행위인 지배·개입행위를 객관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특히, 
그 목적이 궁극적으로 노사자치질서 확립이지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비

난이나 응징이 아니라는 점에서 행정구제대상이 되는 지배·개입의 성립요

건에 사용자의 주관적 의사가 반드시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다. 
 
3. 행 지배·개입 성립요건의 문제

부당노동행위인 지배·개입은 사용자가(주체)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대
상) 지배·개입하거나(행위양태),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

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행위양태)를 하고, 이때 사용자의 

지배·개입의사가 존재하여야 성립하게 된다. 다만, 사용자의 지배·개입행

위로 인하여 조합원 수의 감소와 같은 노동3권침해의 구체적인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배·개입의 성립에 있어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배·개입의사 존부의 문제인바, 이하에서는 지배·개입의 성립요건과 

관련한 쟁점 중 지배·개입에 따른 결과발생과 지배·개입의사에 대하여 살

펴본다. 

 7) 대법원 1998. 5. 8. 97누7448 판결.
 8) 대법원 2010. 3. 25. 2007두88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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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배·개입에 따른 결과발생 여부

부당노동행위로서의 지배·개입 성립에 있어 노동3권이 침해되는 결과

가 발생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행정사건이나 형사사건을 구분

하지 않고 결과발생 여부는 지배·개입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조합장(노조위원장)이 해고되어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뒤 회사에 조합장 복귀를 통지하고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요청을 

하였는데 회사는 조합장 복귀 통지문을 반려하고 다른 조합원의 명의로 

조합비 일괄공제요청을 요구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 사건에

서 대법원은 “조합장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록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9) 형사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이 사건에 있어 실제

로 지회가 회사의 의견을 무시한 채 채권발행을 강행하여 사용자 측의 

위와 같은 의사표명이 노조활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더

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10)

지배·개입의 성립에 있어 단결권 침해와 같은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이견은 없다.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는 근거는 노

조법 제81조 제4호의 입법취지가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만으로도 부당노

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려는 것이며 이미 발생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

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3권의 보호 그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11) 다시 말해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인 노동3권의 보장

결과로서 이뤄지는 노사자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역시 노동3권의 침해행위로 그 개념이 보충되는 것이고,12) 이에 따라 헌

 9) 대법원 1997. 5. 7. 96누2057 판결
10) 대법원 2006. 9. 8. 2006도388 판결.
11) 김유성, 노동법Ⅱ(법문사, 2001), 353쪽; 김형배, 노동법(박영사, 2018), 1310쪽; 

이상윤, 노동법(법문사, 2018), 967쪽.
12) 배병우, “부당노동행위제도에 관한 비교연구—한·미·일 법을 중심으로—” (단국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1986),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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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예정하지 아니하였던 특별한 구제절차인 행정구제절차가 도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13) 

3.2. 지배·개입의사의 내용과 필요 여부 

노조법 제81조의 각 부당노동행위의 인정요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

점이 바로 ‘부당노동행위의사’이다.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부당

노동행위의 의사가 필요한지 여부, 부당노동행위의사는 어떠한 내용인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부당노동행위와 행정구제대상이 되는 부당노동행위

의 의사가 동일한 개념인지 여부, 각 유형별 부당노동행위의사를 달리 보

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일한 것인지 등이 논의된다. 

3.2.1. 각 유형별 부당노동행위의사와 지배·개입의사 

부당노동행위로서 불이익취급의 경우 법문상 ‘∼을 이유로 하여’ 또는 

‘∼한 것을 이유로’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불이익취급은 부당노

동행위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이러한 견해는 다시 주

관적 인과관계설과 객관적 인과관계설로 구분된다), 법문상 ‘이유로’는 불

이익취급이라는 처분의 이유이고 사용자가 처분이유로 삼았다는 것 그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14) 대법원은 부당노동

행위로서 불이익취급에 있어 불이익취급의 의사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

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

13) 이러한 특별한 제도설정은 부당노동행위제도가 노동3권을 실효적으로 보장·
보호해주기 위한 공법상의 제도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14)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Ⅲ(박영사, 2015), 42쪽∼

43쪽(박상훈 집필). 그러나 ‘이유’를 ‘의사’로 해석하는 것 역시 그 의사의 실

질 내지 핵심이 불명확하므로 부적절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김홍영, “부당노

동행위 인정요건과 판단”, 노동법학 제57호(한국노동법학회, 2016), 108쪽∼110
쪽]. ‘의사(意思)’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고 이러한 의미

가 부당노동행위와 결합하여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 의욕으로 이해되

면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실제 반조합 의도나 노동조합 혐오의사로 왜곡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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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고 설시하고15) 있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는 불이익취급 성립요건으로

서 ‘이유로’는 사용자가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처분이유로 삼은 점 그 자

체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사용자에 의한 

노동3권 침해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

에도 부합하는 것이다.16) 이렇게 볼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법한 것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불이익취급은 성립하게 된다. 이때 

사용자가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인지는 여러 제반사정, 즉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

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노조법 제81조 제2호에 규정된 이른바 비열계약(반조합계약)은 노동조

합 탈퇴 또는 불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보

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별도의 부당노동행위의사를 따지지 아니하고 제

81조 제2호에 명시된 사항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가 존재하면 바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 단체교섭 거부도 단체교섭 거부 또는 불성실 

교섭이라는 사용자의 행위가 있으면 그러한 교섭거부 및 불성실 교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의사

를 추가로 요하지는 아니한다.17) 

15) 대법원 1999. 11. 9. 99두4273 판결 등.
16) 같은 취지로 서울고법 1992. 5. 1. 91구11447 판결; 위의 판결은 “‘이유로 한’ 

것이라는 의미는 위와 같이 불이익취급과 정당한 노동조합활동과의 사이에 객

관적, 외형적인 인과관계가 있고 사용자가 이를 인식하였으면 족한 것이다.”라
고 설시하고 있다.

17) 대법원은 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

의 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가처분 결정 이전

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는 불법행위 요건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사용자의 의

사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2004다110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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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있어 부당노동행위의

사는 별개의 개념요소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불이익취급도 법문상 ‘이
유로’를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불이익처분

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처분이유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별개

의 의사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사용자가 조합활동이 아닌 다른 사유를 

처분사유로 내세울 경우에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진정한 처분사유를 밝

혀내는 것이지 제반사정을 통해 사용자의 반조합 의도를 추정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비열계약이나 단체교섭 거부도 그 행위가 있으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보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고 별도의 의사는 필요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지
배·개입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배·개입의사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3.2.2. 판례상 지배·개입의사의 내용 

지배·개입의사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

에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

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거나,18)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

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19) 운영비 원조 등의 행위가 지배·개
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 

또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서 부당노동행위의사는 노동조합법 제

81조 제4호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인식하면

서도 급여 지원 행위 혹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인정할 

18) 대법원 1998. 3. 24. 96누16070 판결.
19) 대법원 1998. 5. 22. 97누80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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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지배․개입의 적극적·구체적인 의도나 동기까지 필요한 것은 아

니다”고 판시하고 있다.20) 이처럼 대법원은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만 있

어서는 아니 되고 사용자의 지배·개입의사가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행위’와 ‘운영비 원조 등에 대한 지배·개입행

위’에 있어서 지배·개입의사를 구분하고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지배·개입의사의 ‘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게 설시하지는 아니하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그 표현을 달리하는데 예컨대, ‘조합활동

을 곤란하게 할 목적’,21)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22) ‘단결활

동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거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23) ‘조합원 개

개인의 판단과 행동, 노동조합의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24)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의사’25)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26) 이를 정리하면, 대법원은 지배·개입의사의 내용을 ‘단결활동에 영

향을 미치려는 의사’로 이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논란이 되는 것은 이러한 지배·개입의사를 사용자의 주관적인 

단결권침해의 의도, 목적 또는 의욕으로 파악할 것인지, 대법원의 입장과

는 달리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만으로 지배·개입의사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의사 자체는 고려대상이 아닌지의 문제이다. 다수설은 

행위에 대한 인식만으로 충분하며 반조합적 의욕과 같은 고의 또는 과실

은 필요 없다고 보고 있다.27) 그러나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20) 대법원 2016. 4. 28. 2014두11137 판결.
21) 대법원 1991. 5. 28. 90누6392 판결.
22) 대법원 1997. 5. 7. 96누2057 판결.
23) 대법원 1998. 3. 24. 96누16070 판결.
24) 대법원 2006. 9. 8. 2006도388 판결.
25) 대법원 2014. 2. 13. 2011다78804 판결.
26) 송강직, “부당노동행위의사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법리”, 법정연구 제5집(효

성여자대학교 법정연구소, 1998), 165쪽∼166쪽.
27) 김유성, 노동법Ⅱ, 361쪽; 김형배, 노동법, 1319쪽; 김영문/이상윤/이정, 부당노

동행위제도와 원하청 관계(법문사, 2012), 135쪽. 이러한 견해와 달리 지배·개입

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조합적 의욕이 필요하며 지배·개입의사는 제반사정(간
접사실)을 종합하여 추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임종률, 노동법(박영사, 
2018), 295쪽]. 한편, 객관적으로 지배·개입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의 의사 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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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이뤄진 상황, 장소, 내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배·개
입 의사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설시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반조

합 의도나 노동조합 혐오의사가28)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29) 쉽게 부당노

동행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30) 
 
3.2.3. 지배·개입 의사에 관한 판례의 문제점 

대법원이나 노동위원회는 사실상 반조합 의도나 노동조합 혐오의사를 

지배·개입 의사의 주요한 내용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과 노동위원

회의 태도는 당해 지배·개입으로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에 이를 염두에 두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31) 따라서 형법상 처벌대

상이 되는 부당노동행위로서의 지배·개입은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만 있

어서는 아니되고, 비난가능성 등 가벌성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따지

게 되어 결국에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엄격하게 보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32) 그러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의 행위를 처벌하거나 

를 막론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이상윤, 노동법, 968
쪽; 다만 위 책에서 의사불요설을 주장하면서 행위의사설을 같은 취지로 보고 

있는데, 의사불요설과 행위의사설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본다). 
28) 대법원이 사용자의 선의에 기초하여 지배 ·개입의사를 부정한 점을 근거

로(대법원 1998. 3. 24. 96누16070 판결) 지배·개입의사를 노동조합에 대한 혐

오라는 도덕적인 의미의 악의로 오해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김홍영, “사용자

가 유니언 샵 협정에 따른 해고를 거부한 경우 지배·개입의 성립 여부—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판결—”, 노동법연구 제8호(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

회, 1999), 410쪽]. 
29) 서울고등법원이 지배·개입을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그 근거로 “원고의 

대표이사가 참가인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거나 부당하게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

동행위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시한 점에서 지배·개입

의사에 대한 법원의 태도가 잘 드러난다고 생각한다(서울고법 2020. 1. 8. 2019
누49566 판결). 

30) 김홍영, “부당노동행위 인정요건과 판단”, 110쪽.
31) 같은 취지로, 강희원, 부당노동행위제도—입법론적 연구—(동림사, 2005), 261쪽.
32)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신청인이 주장한 사용자의 14가지 행위 모두가 부당노동행

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달리 14개 중 4
개만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전부 기각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중노위는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전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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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33) 노동3권을 보장 또는 보호함

으로써 노사자치질서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

의 성립 여부는 구제방법이나 구제기관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 특히 부

당노동행위제도는 행정적 구제가 핵심이고, 형사처벌이나 민사구제는 부

차적 구제방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를 전제로 지배·개입 의사가 과연 

지배·개입 성립에 있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떠한 내용이어야 하는지

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일례로, 고용노동부도 부당노동행위의 규제대

상은 사용자의 의사에 기초를 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부

당노동행위의사가 있어야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하면서도, 그 의사

는 고의·과실의 차원이 아니고 객관적·외형적 사실로부터 추정되는 의사

만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한편,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부당노동행위는 고

의범을 전제로 하므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고의로서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 구제방식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의사를 구분하

고 있다.34) 
만일 사용자의 행위가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오로지 노동조합을 혐오

하고 적대시하여35) 노동3권을 침해하였거나, 혐오의사는 없다 하더라도 

지배·개입 행위가 반복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이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원 수 감소와 같은 단결권의 피해가 발생하였

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다.36) 그러나 행정구제대상에 있

각해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모호하게 하고 형사처벌 범위를 불명확하게 했다”
는 점 등을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였다(서울행법 2019. 3. 21. 2018구합

68452 판결). 이처럼 법원은 행정구제대상이 되는 부당노동행위와 형사처벌대

상이 되는 부당노동행위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33) 특히나 단결권 침해와 같은 구체적인 결과발생에 상관없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하는 점에 비춰 부당노동행위는 행정구제가 주된 구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34) 고용노동부,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2016), 427쪽.
35) 엄밀히 보면, 반조합 의도나 노동조합 혐오의사는 지배·개입이라는 범행의 동기

이고, 범의(犯意), 즉 지배·개입의사는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라고 보

아야 한다.
36) 관리자 등 사용자가 기존노조를 탈퇴하고 신설노조에 가입하도록 종용한 행위

는 지배·개입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불법행위로 인하여 조합원이 감소

하고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비재산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따

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서울서부지법 201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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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는 형사처벌대상이나 민사상 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 요구되는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따질 필요는 없고,37)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3권을 침해

하여 노사자치질서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다. 다시 말

해 각 구제방법의 취지와 법리에 따라38) 위법행위로서 지배·개입에 해당

하는지를 판단하면 되고,39) 이때 지배·개입의사의 필요성 여부와 그 내용

을 명확히 할 것이 요청된다. 

Ⅲ. 지배·개입 성립요건에 한 해석론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로서 형법이나 민법상의 위

법개념과는 구분되며, 이는 단결권이 법제화되면서 인정된 새로운 위법유

형, 즉 노동법상의 특유의 위법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40) 따라서 노동법

상 특유의 위법행위인 부당노동행위는 민형사상의 위법성과는 상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행정구제대상으로서 지배·
개입의 성립요건을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보호법익, 지배·개입의 대상, 
지배·개입의 행위양태, 침해결과의 발생 여부, 지배·개입의사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1.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보호법익

2014가합38234 판결, 항소제기기간 도과로 확정).
37) 노진영,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입증”, 법학논총 제23권 제1호(전남대학교 법학

연구소, 2003), 234쪽. 
38) 유사한 사례로서 구 근로기준법에는 부당한 해고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대법원은 부당한 해고라 하더라도 당해 해고가 ‘권한남용’과 ‘사회통

념상 가벌성’을 충족한 경우에만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법리를 제시한 바 있

다(대법원 2008. 10. 9. 2006도7233 판결).
39) 같은 취지로, 이상윤, 노동법, 843쪽∼844쪽; 위 책에서는 행정구제명령의 대상

이 되는 부당노동행위는 노사관행 등 노사제도의 전반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반면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부당노동행위는 형법상의 엄

격한 범죄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40) 강희원, “현행 부당노동행위법에 대한 일고찰—문제점을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42권 제2호(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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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81조 제4호에는 사용자에게 금지되는 행위로 노동조합을 조

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

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라고 정

의하고 있다. 행정구제대상으로서 지배·개입행위는 형식상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 명시되어 있는 행위이며 외형상 이러한 모습을 갖춘 행위

는 지배·개입행위로 추정될 수 있다. 
그러나 외형상 노조법 제81조 제4호로 보이는 사용자의 행위가 모두 

지배·개입행위는 아니다. 통상 위법한 행위는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

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형상 노조법 제81조 제4
호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보호하고

자 하는 법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 비로소 부당노동

행위인 지배·개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노조법 제81조의 보호법익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형법학에서 말하는 보호법익은 사회의 공존·공영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형벌로써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생활재 또는 이익을 의미한

다.41) 이러한 형법상 법익에 관한 개념에 비춰 노조법 제81조의 보호법

익에 관한 고찰은 노조법 제1조(목적)에서 말하고 있는 ‘헌법에 의한 근

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노조

법의 목적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노조법의 각 조항은 이 목적에 맞춰 해

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노조법은 노동3권의 보장을 그 주된 목적으

로 하고 있으며 노동3권상 또는 단결활동상의 제 이익이 노조법 전체의 

보호법익이라고 볼 수 있다. 노조법에서 사용자에게 일정한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노조법 제81조는 노동3권상 또는 단결활동상의 제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의하여 침해되거나 위태롭게 되는 행위를 유형화

한 것이다. 그런데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노동3권의 행사 자체를 직접 방해,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

41) 임웅, 형법총론(법문사, 2005),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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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움직이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특징을 갖는다는 

점에서42) 구체적인 보호법익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다시 노조법 제81조 제4호로 돌아와 보건대,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사용자에게 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각 행위유형은 노조법 제81조 제4
호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행위의 태양 및 작용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배·개입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하여 사용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독립성을 보

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나 운영비 

원조는 사용자의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양태가 

재정적 지원의 형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이를 

구분하여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해석할 필요는 없다. 
한편, 헌법은 노동3권의 보장에 있어 ‘자주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으

며, 노조법 제2조 제4호에서 노동조합의 정의에 ‘자주적으로’ 단결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이에 제4호 이하 각 목에서 노동조합의 소

극적 요건으로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

조 받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

다),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보호법익은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서의 ‘자주성’이라고 할 것이다. 자주성이 전제가 되어야 비로소 단

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 등 단결활동 역시 유의미할 수 있으며 궁극적

으로 노동3권 보장취지인 노사자치질서를 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

원은 사용자의 언론이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비록 파업

이 예정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파업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 및 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행위는 거기에 징계 등 불

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

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

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여43) 사용

42) 이상윤, 노동법, 962쪽.
43) 대법원 2013. 1. 10. 2011도154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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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언론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경우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보호법익이 ‘자주성’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의 보호법익은 노동조

합 또는 노동조합 제 활동에 있어서의 ‘자주성’이라고 보아야 하고 제4호
에서 사용자에게 금지하고 있는 바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제 활동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억제되어야 하는 행위양태인 것이다. 그렇다면 

지배·개입행위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제 활동의 자주성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2. 지배·개입의 상

2.1. 지배·개입 대상의 의의 

지배·개입의 대상 즉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로부터 보호받는 행위범위

로서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보호법익이 자주성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파악하여 노

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단결활동 일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2.2. 지배·개입 대상으로서 조합활동의 정당성 여부 

지배·개입 대상과 관련한 쟁점은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부터 보호의 

대상이 되는 단결활동이 정당한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이다. 이에 다수설

은 그 대상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한정한다고 보고 있다.44) 원칙적으로 

위법한 조합활동은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지배·개입 대상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합활동의 정당성에 있어 노사 간에 입장 차이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당해 조합활동을 위법한 조합활동으로 보고 지배·
개입행위를 하였을 때의 문제다. 대법원은 통상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하

여 그 주체, 목적,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

44) 김유성, 노동법Ⅱ, 352쪽; 김형배, 노동법, 13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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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45) 그런데, 노조법 제81조 제1호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

당한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노사 쌍방의 태도, 
사용자가 할 불이익취급의 태양,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

단하여야(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46) 부당노동행위의 보호대상으로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을 통해 판단한다는 차이

가 있다. 이는 형사 또는 민사면책의 대상이 되는 조합활동의 범위보다 

부당노동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조합활동 정당성의 범위를 넓게 인

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배·개입 

역시 당해 조합활동이 폭력 등과 같이 명백하게 위법한 조합활동이 아닌 

경우(주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등과 충돌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

제인 것이다)에는 보호받는 지배·개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사

용자가 당해 조합활동이 위법하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

각되어 지배·개입 혐의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할 것으로 본다.47) 
이러한 해석론은 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입증을 근로자 또는 노동

조합에게 부담시켜 부당노동행위제도 취지에 반하는 현재의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해석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3. 다른 유형의 부당노동행위의 지배·개입 대상 해당성 여부 

45) 대법원 1992. 4. 10. 91도3044 판결; 위 판결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

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

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

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

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

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고 판시하였다. 

46) 대법원 1992. 3. 13. 91누5020 판결.
47) 같은 취지로, 김홍영, “노조참여가 부정되는 관리직 근로자의 범위 및 사용자의 

반조합적 언론”, 노동판례비평(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999), 266쪽; 위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행위에 의해 노동조합 활동에 방해가 초래되었다 하더라

도 그 행위가 정당한 권한행사인 합리적인 행동이었다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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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개입 대상과 관련한 또 다른 쟁점으로는 다른 부당노동행위 유형

을 동시에 지배·개입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노조법 제81조 제4호
의 지배·개입은 그 개념상 다른 유형의 부당노동행위를 포괄할 수 있으나 

반드시 다른 유형의 부당노동행위의 구성요건과 일치하지 않는다. 먼저 

비열계약의 경우 비열계약 그 자체로서 특정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

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 거부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

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거나 단체교섭이 타결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노동조합의 교섭권이 그 

보호법익인바, 지배·개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복수노조의 상황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조와 교섭을 진행하고 다른 노조

와의 교섭은 진행하지 않거나 해태할 경우에는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차

별적 처우이므로 지배·개입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이익취급의 경우 대법원은 “노조전임자 등에 대하여 그

들의 쟁의행위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조합활동을 곤란하

게 할 목적으로 원직복귀명령을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고유인사권에 

기한 정당한 조치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제5호 소정

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노조의 조직과 운영

에 지배, 개입하는 행위로서 같은 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

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다.48) 동 판결은 조합간부에 

대한 인사조치가 ‘조합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이

는 근로자 개인에게는 불이익취급임과 동시에 지배·개입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49) 불이익취급은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그 불이익을 받는 대상이 조합간부거나 일반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이는 조합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불이익

48) 대법원 1991. 5. 28. 90누6392 판결.
49)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조합간부를 법원판결에 따라 복직시키면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비서실로의 인사발령은 조합활동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배·개입을 인정한 사례도 같은 취지에 따른 것이다(서울행법 2010. 10. 
8. 2010구합11047 판결이며, 대법원 2011. 10. 27. 2011두18243 판결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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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은 그 자체로서 지배·개입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불이익취급이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일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지배·개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

이다.
참고로 일본은 불이익취급에 해당할 경우 지배·개입까지 인정하는 것

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예컨대, 회사가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

은 다른 직원에 대하여서도 조합에 가입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불

안을 느끼게 하여 조합가입을 억제하는 것이 되고,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

합원임을 내지는 조합원의 조합활동을 억제 또는 견제하게 되는 것이 분

명하기 때문에 조합운영에 대한 지배·개입도 인정된다는 것이다. 즉, 조합

원에 대한 불이익취급은 조합활동에 대한 불안감 조성 및 심리적 위축, 
조합탈퇴 및 소극적 조합 활동 초래, 노조 조직력 약화라는 인식하에 불

이익취급 그 자체를 지배·개입으로 인정하는 논리인 것이다.50) 이러한 논

리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불이익취

급이 인정된다면 그 자체로 조합활동을 위축시키기 충분하므로 타당하다

고 생각된다.

3. 지배·개입의 행 양태

3.1. 지배·개입의 행위양태의 의의 

사용자의 행위양태로서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가? 일반적으로 ‘지배’란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정도의 행위를 말

하고, ‘개입’이란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서 자신이 관여할 수 없

는 문제-예컨대, 조합의 자율적 운영이나 조합탈퇴 및 분열조장 등-에 대

해서 간섭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51) 지배와 간섭의 차이는 지배가 사

용자의 개입의도가 전면적으로 성공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50) 박종선/유각근, “부당노동행위판정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중노위사례를 중

심으로—”, 과학기술법연구 제22집 제3호(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6), 
154쪽.

51) 김유성, 노동법Ⅱ, 3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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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상실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엔 지배와 개입은 그 간섭·방
해의 정도 차이이다.52) 그 문구상의 의미에서 구분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법률상의 효과나 노동위원회에서의 구제내용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53)

지배 또는 개입행위는 사용자가 지배·개입 대상인 노동조합의 조직 또

는 운영을 방해하거나 간여하는 행위양태를 의미하며 위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강도에 따른 차이에 불과하다. 또한 지배 또는 개입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용자의 특정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객체와의 관

계에서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불확정개념이므로 다양한 형태로 발현

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배·개입은 사용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단결활동 

전반에 간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지배·개입의 행위양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2. 행위양태 측면에서 운영비 원조 등의 행위 평가

다음으로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

는 행위를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행위양태로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의 문제이다. 이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전단과 후단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운영비 원조 등의 행위는 간접적 방해행위

의 양태이며 지배·개입행위가 재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법문상으로는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그 

자체로서 지배·개입의 행위양태에 해당하는 것이다. 전단의 지배·개입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한 가해행위로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구제신청은 피해를 입은 노동조합

이 하게 된다. 그러나 후단의 경우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

지급 등을 통하여 자주성을 상실하게 하여 친 사용자 노조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인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구제신청은 당해 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의하여 이뤄지게 되고, 통상 특정노조에 대

52)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Ⅲ, 75쪽(김성수 집필). 
53) 김유성, 노동법Ⅱ, 352쪽; 김형배, 노동법, 1309쪽; 이상윤, 노동법, 963쪽; 임종

률, 노동법, 2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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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원조행위가 그 행위양태가 될 것을 염두

에 두고 제4호 후단을 특별히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제4호 후단

의 지배·개입 행위양태를 이와 같이 해석하게 될 경우 운영비 원조 등의 

행위의 존재가 확인되면 바로 그것만으로 지배·개입이 성립하는 것이 아

니라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보호법익인 자주성의 침해 또는 침해위험이 

존재하는지를 따져서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사용자

가 운영비 원조 등의 행위에 합리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 역시 위법

성이 조각되어 지배·개입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제4호 후단에서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를 지배·개입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시에 노조법 제24조 제2항에서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

정하고 있는데, 만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할 경우 이를 지배·개입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근로시간

면제자는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한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제4호 단서

에 따라 지배·개입에 해당하지 않게 되지만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것인지의 문제인 것이다. 다른 지배·개입의 

유형과 달리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단체협약 등의 합의는 강

행규정인 노조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무효가 되고 사용자가 급여를 지

원한 대상이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전임자라는 사실만 확인이 된다면 

이는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54) 

4. 지배·개입행 의 결과로서 실질  보호법익 침해 는 침해의 

54) 그러나 한편으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법적 개

입을 받지 않고, 이에 관한 노사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섭이 이뤄지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때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사용자의 통제 하에 두

려는 시도나 간섭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결국에는 자주성을 침해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임자 급여지급 여부 역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임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윤애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 논의의 쟁점”, ILO 결사의 자유 협약비준 촉구 노동법률

단체 공동토론회(국회 헌법33조위원회, 2019), 33쪽]. 이러한 점에서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그 자체를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한 본 조항은 부당노동

행위제도의 취지 및 법체계상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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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성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입법취지는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만으로도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인정하여 노동3권을 보호하는데 있기 때문에 구체

적인 결과나 손해를 요하지 않는다고 이해된다.55) 이와 같이 지배·개입성

립에 구체적인 결과 등을 요하지 아니한다면 당해 지배·개입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의도나 의사도 불필요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결과 등이 필요하지 않다 하

더라도 당해 행위로 인하여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노동3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지배·개입 성립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보호법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상회복해야 할 침해된 상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배·개입의 성립 여부에 있어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로 인하여 자주성이 침해되는지 또는 침해될 위험이 존재하는지 여

부를 따져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사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노동3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는지, 노동조합 제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러한 상태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같은 객관적인 상

황(상태, 태양)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56) 이와 같은 객관적인 상황

의 존부 여부는 사용자의 행위가 이뤄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대상, 방
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될 

것이다. 
실질적 보호법익의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성의 존부를 지배·개입의 성

립요건으로 보게 될 경우 운영비 원조 등의 행위에 있어서도 운영비 원

조 등의 행위 그 자체만으로 바로 지배·개입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주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게 되고,57) 그렇다면 노조법 제81조 제4호 전단과 후단의 각 지배·

55) 김유성, 노동법Ⅱ, 353쪽; 김형배, 노동법, 1310쪽; 이상윤, 노동법, 967쪽.
56) 김형배, 위의 책, 1311쪽;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

해 Ⅲ, 81쪽(김성수 집필).
57) 헌법재판소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경우까지 운영비 원조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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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의 성립요건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 지배·개입의사

 
5.1. 지배·개입의사에 관한 논의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의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 또는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사용자의 노동조합

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가 존재하면 부당노동행

위로서 지배·개입이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배·개입 성립에 있어 지배·개입행위 이외에 별도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지배·개입의사의 내용을 단결활동에 영

향을 미치려는 의사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이에 비해 통설은 지배·개입사실만 인정이 된다면 사용자의 의사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노동행위로서 지배·개입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58) 
 
5.2. 지배·개입의사 필요 여부 및 그 내용구성 

행정구제대상인 지배·개입의 성립요건으로서 지배·개입의사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나 필요하다면 그 내용은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와 목적

을 고려하여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응보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제도나 손해의 적정한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제도에서 요구하는 고의 또는 과실과는 그 내용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지배·개입의사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이

제한하는 것으로 보았다(헌재 2018. 5. 31. 2012헌바90 결정). 
58) 참고로 일본 최고재판소도 지배·개입의사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 조합의 운영

에 대하여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있는 이상 비록 발언자에게 이 점에 관한 

주관적 인식 내지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노동조합법 7조 3호
에서 말하는 조합의 운영에 대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
다고 판시하여 의사불요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노동법실무연구

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Ⅲ, 79쪽(김성수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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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대법원도 지배·개입 성립요건으로 지배·개입의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서도 지배·개입의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사

용자의 행위양태에 따라 그 표현방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대

법원이 설시한 바와 같이 지배·개입의사의 내용으로 ‘노동조합 활동 등 

단결활동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사’라고 볼 경우 결국에는 사용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더 나아가 단결활동에 영

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사는 노사관계의 특성상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도

로 왜곡되어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단결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은 결국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거나 약화시키려는 결과를 의도한 것

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설시하고 있는 지배·개입의

사의 내용은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배·개입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공법상 구제절차를 마련한 것은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노사자치질서를 회복 또는 유지라는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 행정구제는 부당

노동행위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고 노조법 제81조는 노사자치질서를 

위하여 단결권 침해행위나 단결활동을 위태화할 수 있는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목적인 점,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 또는 노

동위원회가 행하는 법적평가이므로 지배·개입이라고 평가되는 행위를 하

겠다는 의사(의욕)는 이와 같은 지배·개입의 성질상 성립요건으로 보기 

어려운 점,59)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비난이 아닌 그 행위로 침해된 상태

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배·개입의사

는 별도의 지배·개입 성립요건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오히려 사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미친 객관적인 상태에 주

목하여 지배·개입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용

자의 단결활동과 관련한 행위가 있고 그러한 행위가 노동3권 침해의 방

향으로 향해져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나 독립성 등에 영향을 미칠 객관적

인 가능성이 있거나 실제로 미쳤다면 이는 지배·개입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 지배·개입의사를 이와 같이 볼 경우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지배·개
입의사에 대하여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게 된다.60) 

59) 김형배, 노동법, 1319쪽, 각주 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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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사불요설의 견해 중 지배·개입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용자

의 의사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의사, 즉 행위의사라고 보는 견해가 있

다.61) 행위의사라 함은 자신이 행한 바를 인식하는 것이고 이러한 인식

은 행위 속에 내재한 것으로 본다. 즉, 사용자의 지배 또는 개입이라는 

행위양태에 그 의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사용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사용자의 행위를 평가하여 지배·개입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지배·개입 성립요건에 별도의 지배·개입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본고의 견해와 결과적으로는 크게 차이는 없다. 
다만, 행위의사가 필요하다고 볼 경우 사용자의 주관적인 의사가 필요하

다고 해석하여 또 다시 지배·개입의사의 내용이 왜곡되거나 별개의 요건

으로 볼 여지가 있고, 사용자의 무의식 또는 돌발적 행위로 인한 단결활

동 침해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없게 된다는 점, 사용자의 행위가 무의식 

또는 돌발적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 설령 무의식 또는 돌발

적 행위라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침해된 단결권을 회복하는 것뿐

만 아니라 예방 및 재발방지의 목적도 있다는 점에서 행위의사론도 한계

가 존재함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로지 사용자의 행위만을 

평가하여 지배·개입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의사불요설이 타당하며 부당노

동행위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론이라 볼 수 있다.    

5.3. 노조법 제81조 제4호 전단과 후단 지배·개입 의사의 구분 비판 

60) 지배·개입의사에 관한 이와 같은 입장은 대법원의 지배·개입에 관한 초창기 판

례법리와 동일한 것이다(대법원 1987. 3. 10. 84누218 판결, 대법원 1991. 12. 
10. 91누636 판결). 또한 대법원의 지배·개입에 관한 초창기 판례법리는 형사처

벌규정이 존재하여도 별도의 지배·개입의사가 불필요하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61) 같은 취지로, 김형배, 노동법, 1319쪽; 김홍영, “사용자가 유니언 샵 협정에 따

른 해고를 거부한 경우 지배·개입의 성립 여부—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
16070판결—”, 415쪽∼417쪽;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Ⅲ, 81쪽∼82쪽(김성수 집필); 노진영,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입증”, 235쪽
∼237쪽; 오윤식,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에 대(對)한 사용자의 언론자유의 한계

와 부당노동행위”, 법조 제62권 제8호(법조협회, 2013), 315쪽∼317쪽.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사불요설과 행위의사설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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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개입의사와 관련한 쟁점으로는 제4호 전단과 후단의 의사에 대한 

것이다. 전임자에 대한 급여금지 등은 지배·개입의 유형 중에 하나이므로 

이를 달리 볼 필요가 없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단과 

후단의 지배·개입의사를 각각 달리 해석하고 있는바, 그 근거와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대법원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 전단의 노동조합을 조

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배·개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

배·개입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시하고 있다. 한편, 위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2010년 개정 노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임자 급여지원 

또는 운영비 원조행위가 지배·개입인지 여부가 다퉈지게 되면서, 대법원

은 전임자 급여지원 등이 금지되는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를 설시하였다. 대법원은 동 판결의 원심이62) “소정근로시간을 초과

한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의사

의 존부와 상관없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 후단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고 판시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그 의사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였다. 즉,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행위 또는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 행위에서 부당

노동행위의사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

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급여 지원 행위 혹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인정할 수 있고, 지배·개입의 적극적·구체적인 의

도나 동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설시하여63) 지배·개입의사의 구체

적인 내용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이와 같은 지배·개입의사를 노조법 제81조 제4호 

전단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또는 후단에만 적용한다면 그 근거

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대법원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 의

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인식’이라고 하면서 이를 인식

하면서도 급여 등을 지원하였다면 지배·개입의사로 인정하고 있어 이는 

62) 서울고법 2014. 7. 23. 2013누27762 판결; 동 판결의 1심인 서울행정법원 

역시 “급여 지원 행위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가 없더라도 급

여 지원 행위 자체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법 

2013. 9. 12. 2013구합1102 판결). 
63) 대법원 2016. 4. 28. 2014두11137 판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도88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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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이나 운영비 원조행위에 한하여 지배·개입의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볼 여지도 일응 있다. 그러나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취지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함에 있는 것이고 제81조 제4호 후단이 

지배·개입의 행위양태가 재정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지배·개입 행위양태

의 예시에 불과하다고 볼 경우 지배·개입의 의사를 달리 구분할 필요는 

없다. 다만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단서에서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이나 

운영비 원조행위의 예외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인식의 기준으

로 삼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지배·개입의 적극적·구체적

인 의도나 동기까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거나, ‘거기에 노동조합의 자

주성을 저해하거나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을 할 적극적 

의도나 동기 또는 노동조합을 지지하고 도와준다는 등의 인식까지 필요

한 것은 아니다’고 한 부분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요구하는 지배·개
입의사가 이른바 반조합 의도가 아님을 확인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지배·개입의사를 위 대법원 판례법리와 같이 볼 

경우에는 사실상 지배·개입의사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게 된다. 인식의 

기준이 되는 법문(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규정)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입증이 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행위는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운영비 원조 등 행위는 그 외형적 행위양태를 통하여 노

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이 존재하는지 여부만을 고려

하여 지배·개입 성립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지배·개입의사를 지배·개입 성립요건에서 제외할 경우 대법원에

서 지배·개입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 설시한 판단지표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게 된다. 즉,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

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지배·개
입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설시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

석할 것인지의 문제다. 설시내용상 지배·개입의사를 추론하는 징표라고 

볼 수도 있으나 지배·개입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양태를 설명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보호법

익인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하여야 할 행위양태의 지표들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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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법원의 지배·개입의사에 관한 판시내용을 종합하면, 지배·개입

의사는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자 하는 의사나 의도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 행위의 경위, 내용,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이 존재한다면 성립하는 것

이고 별도의 지배·개입의사는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

이 해석할 경우 노조법 제81조 제4호 전단과 후단의 지배·개입의사에 관

한 일관된 해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에 부합

하는 해석론이 될 수 있다. 

Ⅳ. 결론 

부당노동행위는 노동법상 특유의 위법행위로서 민·형사상 위법행위와 

구별되어야 하며 노조법이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 성립요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특히 지배·개입의 경우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지배·개입의 성립요건으로 지배·개입의사가 필요하다고 보

면서 지배·개입의사를 반조합 의도 또는 노동조합 혐오의사로 해석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로 인하여 실제 노동3권 침해행위가 발생하

였으나 지배·개입의사의 입증에 실패하여 침해된 노동3권을 회복하지 못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고 침해된 노동3권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부당노동행

위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행정구제대상이 되는 지배·개입에 있어서는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에 맞게 그 성립요건을 설정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

용자가 외형상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단결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영향을 미칠 객

관적인 가능성이 있거나 실제로 미쳤다면 이를 지배·개입으로 인정하되 

이때 지배·개입의사의 존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현재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에 경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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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대상과 형사처벌대상을 사실상 구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부당

노동행위제도의 핵심은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공법상 구

제제도를 통해 노사자치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이제는 

지배·개입의사에 관한 해석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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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Domination and Intervention
— Focusing on domination and intervention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relief —

Yang, Hyun
 Head of Department of Legal Affairs, KRWU

The unfair labor practices system is intended to restore normal 
labor-management relations by excluding and correcting employers' 
infringement of labor rights. In order to attain this purpose, the 
legislation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continuous and fluid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provides for the relief procedures 
through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an administrative 
body, to quickly restore the right to unite.

However, the court and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require 
anti-union intention or anti-union hate inten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domination and intervention, as an act of unfair 
labor practices. And they impose burden of proof on workers or 
labor unions. 

The author suggests that domination and intervention should be 
established if there is an act that violates or threatens to infringe 
on the independence of labor unions or uniting activities, and a 
separate intention of domination and intervention is not necessary, 
which interpretation conforms to the original purpose of the unfair 
labor practices system.

Key Phrases: unfair labor practices, system of unfair labor practices, 
domination and intervention, intention of the domination 
and intervention, financial support for the operation of a 
trade union


